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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 고시  제2017-101호

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 규정에 의거 죽리 농어촌 새뜰마을 

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, 시행계획서를 

증평군 안전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2월 22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 평  군  수  

죽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시행계획 고시

1. 사업의 명칭 : 죽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

2. 사업의 목적 :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

안전,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

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

3. 사업비 : 1,200,983천원(국 855,000 지방 313,000 자부담 32,983)

4. 주요사업내용

  ○ 주택정비

    ·슬레이트 지붕개량 19가구, 빈집정비 14가구, 집수리 1가구, 

화장실 정비 11가구

  ○ 경관시설정비

    ·담장정비 950m, 마을내공원 2개소, 경관수 17주, 뜨락원 1개소, 

골목길 화단2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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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기반시설정비

    ·마을안길신설 184.4m, 골목길 포장 110㎡, 골목길 정비 168㎡, 

우수관정비 26m, CCTV설치 3개소, 마을방송시설 정비 1식

  ○ 공동이용시설 정비

    ·마을회관 주변정비 245㎡, 임시주차장 874㎡

  ○ 휴먼케어

    ·사물놀이 지원, 홍보영상 제작 등

  ○ 지역역량강화

    ·선진지견학, 컨설팅, 교육, 회의지원 등

5. 사업시행자 : 증평군수

6. 사업기간 : 2016. 9. ~ 2017. 12.

7. 열람장소 : 증평군청 안전건설과

8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: 붙임 

9. 기타사항 : 기타 죽리 새뜰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계획서

의 내용에 따른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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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 고시 제2017 – 102호

「지방세법」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「2018년도 

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」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2월  22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  평   군   수 

 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결정·고시

Ⅰ. 건  명 :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

 1. 적용기간 : 2018. 1. 1. ~ 12. 31.  

 2. 결정항목

  가. 건물신축가격기준액 : 690,000원(㎡)

   1) 「지방세법」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

   2) 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 따라 산정․고시하는 금액

  나. 각종 지수 및 용도, 위치지수 등 조정

   1) 구조지수 : 통나무조, 목구조, 경량철골조 등의 지수 상향 조정

                 (통나무조 135 ⟶ 140, 목구조 120 ⟶ 125)
  2) 용도지수 : 사무용 오피스텔, 전업농어가주택 등의 지수 상향 조정 

                (사무용 오피스텔 110 ⟶ 113, 전업농어가주택 65 ⟶ 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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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위치지수 : 건물부속토지 가격이 1㎡당 1,000만원 초과 구간 세분화 

     - 2,000만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 140 ⟶ 145
     - 3,000만원 초과 ~ 4,000만원 이하 145 ⟶ 150
     - 4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145 ⟶ 155
     - 5,000만원 초과                  150 ⟶ 160

Ⅱ. 건  명 :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  1. 적용기간 : 2018. 1. 1. ~ 12. 31.    

  2. 결정항목 : 기타물건 총 82,639종

    가. 차    량 : 60,571종

    나. 기계장비 : 12,454종

    다. 선    박 :   136종

    라. 항 공 기 :    237종

    마. 입    목 :    97종

    바. 시 설 물 :  5,231종

    사. 어 업 권 :    287종

    아. 회 원 권 :  3,266종

    자. 지하자원 :    360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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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Ⅲ. 세부사항 

  -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고  

 Ⅳ. 기타사항

  -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에 대한

   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 때에는 증평군청 재무과(043-835-3311,   

    3312)로 문의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 칙

  (시행일)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